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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방법 안내

1. 관련

  가.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6658호, 시행 2020. 5. 27.)

  나.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0720호, 시행 2020. 5. 27.)

2. 최근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

외부강의등 신고 대상·절차, 과태료 부과 통지, 국민권익위 이첩·송부사건 처리 

관련 규정 등이 변경 또는 신설되었습니다.

3. 이에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 처리 방법을 

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각 기관(각급 학교 포함)에서는 법령 개정사항과 외부강의등 

신고 방법·사례금 관련 기준 등을 소속 직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 신고 등 업무처리 방법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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